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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저작권은 ，특허권，상표권등의 공업소유권과 동시에「지적 소유권」라고 불리는 권리의 하나입니다만 ，

산업 재산권이 산업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면,「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음악，회화，소설，영화，컴퓨 프로그램등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특허등과는 다르게 권리의 취득에 있어서 등록등의 필요는 없으며，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자

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저작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

할 시에，이용을 인정하거나(승락)，금지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입니다．따라서「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등 저작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저작물을 이용한 때에는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을 필요가 있 습니다．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보호의 정도는，그 나라의 문화의 바로미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저작자가 다하고 있는 소중한 역할을 존중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 저작자에게 정당한 

댓가을 지급하는 것이 되며, 아울러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낳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연결됩

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에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한「저작 인격자권」과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한 「저작권」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인격자권」은 저작자만이 갖는 권리로써 양도 상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한 「저작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속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자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지지권이 포함되어 있고「저작권 저작권에는 복제권，

상영권，연주권，방송권，유선방송권，구술권，전시권，상영권,반포권, 대여권, 번역권，번안권，이차적 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등이 포함되어 있 으며，그 존속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50 년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신문이나 미디어 등으로 빈번하게 보도 되

어지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지적재산 회의가 발족되고, 특허나 저작권이 더욱 더 중요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로 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납본，권리유보의 표시（Ｃ）등，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치 않습니다（저작권법 

제１７조 제２항 ）． 따라서 발행이나 공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나，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등에서는，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일지등의 제출이 요구되

거나，창작자로서의 어떠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증거를 개발자 자신이 준비하고, 

권리를 입증하고, 침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곤란 할 것 입니다． 

 

그러다면，프로그램을 등록하므로써 그러한 침해에 대처 할 수 있습니다．등록시에는 등록 번호가 부

여 되므로써 프로그램의 특정을 용이하게 하거나，권리보전의 의사표시 를 한다든지, 권리 양도나 사

용 승락 등，거래의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상품화 한다면，상당히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인상을 주며, 또한 안전하고 견실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등록에는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의 제출（소프트웨어의 저작물에 관련된 등록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제３조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Ｃ）Copyright ○○ Software Corporation 1999 등의 저작권 표시를 하면, 만국저작 조약에 의한 

조약한 각 체약국에 있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상품을 외국에서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1985 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가 명확해짐과 동시에，프로그램 등록에 관하여

는 별도로 법률로 정한 점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1986 년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계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1987 년４

월１일 부터는 양법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의 등록이 실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등록시에는，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１．소송에 따른 입증의 용이화 

소프트웨어가 산업，문화등 국민 생활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가 

명확하게 된 것 등에 따라 앞으로는 종래보다 늘어난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이 빈번 할 것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를 특정짓거나 창작되어진 일정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만, 이것을 개발자 자신이 입증한다는 것이 극히 곤란한 동시에 번거로울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공적인 기관에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하므로써，소프트웨어가 창작된 연월일 등이 법률상으로 

추정되는 등，소송을 원활，유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２．특정한 용이화 

소프트웨어의 명칭 등을 이용하여，그 소프트웨어를 특정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곤란한 문제입니

다．등록한 번호를 나타내므로써 한개의 소프트웨어의 특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고，권리양도，사용 승

락등과, 거래시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３．의사표시 

등록 번호가 붙여진 소프트웨어는，권리자가 그 소프트웨어의 권리에 관해 권리보전의 의사를 갖고 있

는 것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４．거래의 원활화 

소프트웨어 등록은，저작자나 저작권자등의 법률상 인정된 자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

트웨어 등록이 부차적인 효과로 자신이 진실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용이하며, 거래의 원활화에 도움

이 됩니다． 

 

５．등록에 의한 신뢰성 

사용자에서 보면，소프트웨어의 개발력과 규모등을 알게 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개발자（창

작자）의 신뢰성의 깊이에도 연결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의 신청 절차  

창작년월일 등록 (저작권법 제 76조 2항) 

(A)요소 

이것은 공표，미 공표를 불문하고，소프트웨어의 저작물의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의 창작 후６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송으로 신청한 경우는 도달한 날(해)

가 접수 연월일으로 되기 때문에，６개월 이내에 도착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B)신청자 

신청자는 저작자（주 1）입니다. 

(C)효과 

１．등록한 창작 연월일（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창작의 연월일）에 창작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후

일 소송 문제가 발생 할 때에는 당사자중 어느 쪽이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밝히는 경우에 유리한 증거

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２．미 공표의 법인 저작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기간은，그 창작 후 50년 이므로 보호 기간의 

기산점이 명확하게 됩니다． 

３．저작권 등록 제도에는 부동산 등기제도에서와 같이 보존등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등록이 보존 등기와 동일한 기능을 다하므로 등록된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공시된 것에 준하며，그 저

작물에 관한 거래의 원활화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은 문화청의 지정 단체인 「소프트웨어 정보 센터（SOFTIC）」 

http://www.softic.or.jp/touroku/index.htm에서 등록합니다. 

 

주 1：저작권법으로는，소프트웨어를 작성한 사원을 저작자로 한다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고，저작물

의 이용이 곤란 해 진다는 이유에 의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된 저작물에 관해서는 회사등의 법인이 

저작자이고 동시에 저작권자로 승인됩니다． 

 

그 조건이란 

１．법인 그 외의 사용자（이하，법인등이라고 함）의 제의에 근거하고，법인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업하고 있는 것 

２．법인등이 자기의 저작 명의의 아래에 공표한 것 

３．작성 할 당시 이루어진 계약，근무 규칙, 그 외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 

이３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저작물은 ，전부 법인등의 사용자가 저작자로서 다루어지고 저작권은 물

론 저작 인격권도 법인등에 귀속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위법으로 된 행위  

1) 소프트웨어의 카피 

예를 들면「회사의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 OfficeXP 를 자신의 퍼스널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한」「자신

의 퍼스널 컴퓨터에 설치한 후 CD－RW 에 백업을 취한」등, 타인이 구입한 소프트를 자신의 퍼스널 컴

퓨터에 설치한 행위도 위법이 됩니다． 

1 개의 소프트는 1대의 퍼스널 컴퓨터만 설치 가능합니다． 

（＊단, 라이센스가 １개인 소프트에 복수로 붙어 있는 소프트는 예외입니다．그 경우 값도 높은 것입니

다．또한 프리 소프트도 예외입니다．사용 승낙 계약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돈・사람을 필요로 합니다．예를 들면 인기 게임 소프트의 경우１만

엔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1 개 개발한 데는３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１０억엔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소프트 개발 회사는 그 비용을 판매만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매력 있는 소프트는 고

액이며，그중에는 몇 십만엔 하는 소프트도 있습니다만，그 만큼 개발에도 비용이 들어 간 것입니다． 

항상 소프트에 붙어 있는 사용 승낙 계약서에 따른 사용 방법에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무단 카피에 의한 벌칙 

저작권법 제１１９조에 의해「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３００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덧붙

이자면，형법으로의 폭행죄는 「２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침해는 죄로서는 

큰 것임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만약 이것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법의 침해로 되면，벌금이 １억엔 이하까지 됩니다. 게다가 저작

권법을 위반하면，형법만이 아니고，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등의 소송이 거듭된 케이스가 많은 것도 특

징이므로，그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 화상의 이용 

홈페이지나 판촉 자료등을 제작 할 때，사람，물건，이미지 화상 등 다양한 화상을 이용합니다만, 저작

권이나 초상권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은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작물으로부터의 화상，동화，문서등을 기재한 때는 반드시，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지 저작권의 소유

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취하십시오． 

또한，사진집등에서 발취한 예능인의 사진을 기재할 경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에도 저촉될 우

려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을 취하십시오．  

 

최근 대량 판매점이나 서점에서는 저작권료 무료의 홈페이지, 화상 소재집이 몇 종류나 판매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소재집은 많은 경우，부속의 CD-ROM의 중(속)에 Web 페이지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이 많이 수록되고 있습니다．（이하，「소재집 소프트의 일례」를 참조） 



또한，인터넷상의 Web 사이트의 중에는，그 페이지의 작자가 만들었던 화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상을 입수하고 활용한 것은，화상 작성 시간을 단축，비용 절감되고，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작권 자체는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료 무료라도，저작권 자체는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중에는 저작권 표시가 의

무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화상을 사용한 경우는，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All copyright ●●（●●은 회사명）」표기한 때에는 충분 주의한다  

저작권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무료 화상을 사용한 경우，페이지의 어딘가에，예를들면 「All copyright 

reserved by ○○ co.ltd」라고 표기한 경우，Web 페이지상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화상을 자신

의 저작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때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변호사등과 상담 할 

것을 추천합니다．  

 

상기의 경우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물건을 이용할려는 경우입니다만，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

다．자사에서 작성한 화상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Web 페이지의 어딘가，또는 사이트의 어딘가에 저작권 표시를 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단, 상기에 해설한 대로，저작권료 무료화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재집 소프트의 일례 

・「소재 사전」http://www.sozaijiten.com/products/sozaijiten/ 

・「超（스고）네타」http://net.grapac.co.jp/sugoneta/ 

・「소재전（畑）」http://ec.mvi.co.jp/cgi-bin/omc?sid=1040021208578&port=33301&req=ROOT 

・「소재 BANK」http://www.jcnland.co.jp/01package/01template/06sozaibank/01_0.htm 

또는，Web 사이트 상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frame.asp?fl=list&id=1000002923&clc=1000000081 

소프트웨어 정보 센터 (SOFTIC) 

http://www.jpaa.or.jp/ 

 

＊개별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소개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ipark토쿄로 문의해 주십시요.  

E-mail: info@iparktokyo.com   


